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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 吾수 6 s 보

유럽연합,

쇠고기, 커피 등 산림 벌채로

생산되는 식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산림 전용 방지 규정 시행

（2023년 6월 29일부터）

산림 벌채로 생산된 제품, 유럽연합 내에서 수입, 판매 시 실사 보고서 제출 의무화 

유럽연합은 2023년 6월 9일 산림 벌채로 생산된 제품의 유럽연합 내 판매와 수출입을 금지하는 

《산림전용（轉用） 규제 법안（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을 공식 관보로 발표함

1） 배경 : 유럽의회는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는 산림 벌채와 이로 인한 산림 황폐화 현상을 

제재하기 위해《산림전용（轉用） 규제 법안》을 제정함. 해당 법안은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 

벌채로 생산된 제품（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유 등 7개 품목 관련 제품）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판매와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개정한 것으로, 해당 품목 및 관련 제품을 유럽연합 내에서 수입, 유통하는 

사업자는 해당 제품이 산림 벌채와 무관하고, 생산 국가의 관련 법률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실사 보고서（Due diligenc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함

2） 적용 시점 : 해당 법안은 2022년 12월 EU 회원국의 최종 합의를 거쳐 2023년 4월 유럽의회 최종 

의결을 통과하였으며, 2023년 6월 9일 공식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2023년 6월 29일부터 발효됨 

* 다만, 주요 의무사항에 대해 실제 적용 시점은 2024년 12월 30일로 정하고 있음

3） 실사 의무 :《산림전용（轉用） 규제 법안》제8조에 따라 실사 의무 사항에는 필요 정보 및 문서의 

수집（제9조）, 위험 평가 조치（제10조）와 위험 완화 조치（제11조）가 포함됨. 유럽연합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산림 전용 수준을 기준으로 국가별 위험도를 저위험（1%）, 표준 위험（3%）, 고위험（9%）으로 

분류하고, 저위험 국가의 산림 벌채 규제 대상 품목에는 수입 시 간소화된 실사 절차를 적용할 

계획임（2024년 12월 30일까지는 모든 국가를 표준 위험 국가로 적용, 이후에는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한 실사 의무를 부과할 계획임）

► 규제 법안 적용 대상 제품 필요 정보 품목（제9조）

- 상품명 및 상품설명서, 원재료 목록

- 상품 수량（품목의 부피, 개수, 중량 등 품목에 따라 다름）

- 생산 국가및생산 관련국가

- 생산 지역 및생산날짜

- 규제 적용 대상 상품을 공급받은 기업 또는 개인의 이름, 우편 및 이메일 주소

- 규제 적용 대상 상품을 공급받은 사업체 또는 운영자, 거래자의 이름, 우편 및 이메일 주소

- 규제 적용 대상 상품이 산림 벌채와 관련이 없다는 충분히 결정적이고 검증 가능한 정보

- 생산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상품이 생산되었다는 충분히 결정적이고 검증 가능한 정보



4） 규제 대상 품목 : 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 등을 함유하거나 사용한 제품

►《산림전용（轉用） 규제 법안》부록 1 규제 대상 품목 중 식품 항목

분류 苦목 코드（HS code） 품목명

소

0102.21, 0102.29 살아있는 소

0201, 0202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 냉동）

0206.10 소의 식용 부산물（신선 또는 냉장）

020622 소의 식용 설육（간, 냉동）

0206.29 소의 식용 설육（꼬리, 족, 기타, 냉동）

1602.50 소고기, 내장（밀폐용기, 조제저장）

코코아

1801 코코아두

1802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찌꺼기（waste）

1803 코코아 페이스트（paste）

1804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1805 코코아가루

1806 초콜릿과 코코아 함유 조제 식료품

커피 0901 커피

팜유

1207.10 팜넛과 헥

1511 팜유와 분획물

1513.21 조유

1513.29 팜헥유, 바바수유

2306.60 팜넛 또는 헥의 것（오일케이크 및 유박）

대두

1201 대두

1208 채유 적합 종자와 가루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

2304 대두유 추출 오일케이크, 고체 유박

5） 위반시조치사항 :

- 벌금 부고卜（법인의 경우 연간 총 매출액의 4% 이상을 최대 벌금 금액으로 산정）

- 또는 관련 상품 또는 수익의 몰수, 공공 조달 절차 및 공공 자금 신청의 일시 제한, 상품 출시 또는 

수출의 일시 중지/간소화된 실사 적용 금지 등 적용

2024년 12월 30일부터 의무 사항 적용, 수출업체는 사전에 실사 보고서 준비해야

《산림전용（轉用） 규제 법안》은 2023년 6월 28일부터 발효되지만, 사업자의 실사 의무 사항과 유럽연합의 

감독 의무 사항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됨. 산림전용 수준에 따른 국가별 위험도 분류와 실사 

보고서 제출 시스템 구축 또한 2024년 12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임. 따라서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등 관련 제품을 유럽연합 국가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산림전용（轉用） 규제 법안》의 적용 대상 및 

실사 의무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수입업체와 논의하여 2024년 12월 30일까지 유럽연합에서 요구하는 

실사 보고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REGULATION (EU) 2023/11150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2023.06.09 
KATI, [EU] 커피, 대두, 팜유 등 산림 벌채 생산 식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법안 최종 大H택, 2023.05.10




